2 페이지
제135권, 특별편 134D	정부 공보	불기 2561년(서기2018년) 6월 12일

화장품 위원회 규정
화장품 광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광고에 관하여
불기 2561년(서기2018년)
			
화장품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화장품 위원회 광고 규정을 제정하여 올바르고 일관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44조 1항(4)에 따른 권한에 따라, 화장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공고한다.
제1조 이 규정은 " 불기 2561년(서기2018년)의 화장품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화장품 위원회 광고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정부 공보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명령"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의 제44조 제1항(4)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광고를 수행하기 위한 화장품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무총장의 명령을 의미한다.
제4조 신청인 또는 광고주가 명령을 받으면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4.1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광고에 사용할 문안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문안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제4.1조항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광고를 이행한다.
4.3 제4.2조항에 따라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광고는 광고주가 사용하는 광고 매체를 통해 이행해야 하며 최소한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광고에 사용할 문안에는 최소한 다음이 있어야 한다.
5.1 제4.1조항에 따라 승인된 광고에 사용할 문안
5.2 광고의 정확성 또는 해당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진정한 의도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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